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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EYWORDS

Large scale construction disasters such as recent Noryangjin flooding incident and

Banghwadaegyo collapse accident are occurring persistently. Thereup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various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considered as major element to

reduce disaster at the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industry is a process of building

construction object by going through planning, designing, constructing, and maintenance

controlling in which various bodies of act, from contractor to designer and builders,

participate. However, the subject of current safety supervision is focused on the builder,

the contract enterprise which directly employs workers, while the safety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contractor, who exerts decision-making authority at the highest level,

is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understands the level of awareness and reality on the

safety activity of each construction participants from which the improvement plan on the

contractor centere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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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규모 건설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를 거치면

서 발주자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자 등 다수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공사목적물을 만들

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원도급

자인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

활동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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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재해는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산업 재해자수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러한 수치는 9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로서 기존의 건설재해 예방 노력과 방식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음

을 증명한다. 따라서 현행 재해예방노력과 수단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생산 참여자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등이 다양하게 결집되어 건설생산 체

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건설재해예방의 주체와 대상은 시공자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재해예방의 주체는 다양하다. 발주자에 대한 건설재해예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

하여 미국은 90년대 초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를 통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에 대한 역할과 노

력에 대하여 제시하고, OSHA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의

입법제정으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 입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

주자 책임 및 역할의 필요성,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7).

외국의 경우 건설재해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재해 감소율이

한계에 이르러 있는 상황으로 예방을 위해 시공자 중심에서 건설생산 전 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역할 및 책임에 대

한 명확한 영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생산의 특성에 따라 건설생산의 전 과정을 총괄관리는 발주자와 발주자

역할을 대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한 ‘노

량진 배수지 수몰사고(2013.5.15. 7명 사망)’는 당시 한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참

여자 간의 통합적인 업무수행,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인명피해로 확대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1)

건설재난에 있어 이상과 같은 한계점과 불명확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참여자 중 발주자 중심으로 한 안전활동 촉진

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Ahn, H.S(2010)은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보건관리 촉진 방안」에서 기존 시공자 중심의 건설안전관리 활동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촉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

고 있다. 다음으로 Sim, G.B(2007)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 방안」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역할

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산업안전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발주자의 역할 및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분담,

원수급자(시공자)의 집중된 책임에 대한 산업안전 여건의 개선, 하수급자 역할에 부합하는 경각심 제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참여자에 대한 안전활동 활성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참여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역할부여 등에 주

목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만을 고려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공사참여자별 인식조사를 통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각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시공자중심 안

전관리방식을 탈피하여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건설재해 및 안전관리참여 실태

2.1 건설재해 현황

2013년 하반기 기준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는 2012년 461명 대비 55명이 증가한 516명이며, 사고재해자는 2012년

22,679명 대비 217명이 증가한 22,89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4). 이러한 건설재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증가한 55명의 사고사망자 중 120억 원 이상 대형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32명(58%)을 차지하

1)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8명이 송수터널 내부에서 바닥청소 및 Rail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장마철 호우
로 인해 한강수위가 급상승 하면서 도달기지(사각형 수직구 : 6.5m×9.5m×24m)상부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도달기지 하부 
터널 입구에 설치해 놓은 차단막(강판, ∅=2,600mm)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근로자 8명중 7명이 수몰되어 사망
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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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사고재해자는 증가한 217명보다 353명(16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계 및 장비로 인해 발생

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12.5%가 증가하고, 50세미만 근로자의 사망재해는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사고 사망

자수는 전년 대비 25.3%(288명→361명)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265명, 51.3%)이 추락으로

인한 재해로 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 업종과 건설업에 대한 사고성 사망만인율2)과 재해율은 Fig. 1과 Fig. 2와 같다.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잠정)

0.87 0.82 0.78 0.79
0.73 0.71

1.64

1.52 1.52
1.62 1.65

2.01

건설업

전업종

Fig.1 Construction Disaster Occurrence Trend(Accidental Death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Per 10,000 Persons)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잠정)

0.64 0.64 0.64
0.6 0.55 0.55

0.62 0.63

0.68

0.72

0.81
0.89

건설업

전업종

Fig. 2ConstructionDisaster OccurrenceTrend(Accidental Disaster Rate)

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주체 및 역할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는 산업 및 건설현장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Hong, 2005). 산업차원에서 작업

자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목적물 안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국

토교통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현장 차원의 안전관리 참여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사업주), 작업자(근로자)를 규정하고 있

으며,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감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법률에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원수급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원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은 안전총괄책임자, 안

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

은 Fig..3과  같다(Park, 2005).
2)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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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rent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3.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인식도 조사 및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용에 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건설재해 예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에 따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의 합리적 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공사목적물

의 안전관리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보건활동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 보호의 책임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근로자를 직

접 고용하는 원도급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어 발주자를 비롯한 상위 의사결정권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근

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Ahn, 2011).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합동 건설현장 재해대책 종합대

책(2014. 01. 03)을 공표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권고하고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건설재해예방이 어

려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공사참여자의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의 한계와 접근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

사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리자, 원수급자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참여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하고 개략적인 안전관리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내용을 선정 및 확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조사 대상 및 방법

공사참여자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하여 2014년 9월 현재 공공발주기관 1개사, 감리회사 45개사, 원도급 건설회사

30개사, 하도급 건설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공사참여 중인 공사관리관,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원,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포함),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팀장과 근로자 등 총 877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20일까지 20일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9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78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

사항목은 총13개 항목으로서 각 공사참여자가 인식하는 안전관리의 주체,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공사참여자의 기여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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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그리고 발주자의 안전관련 책임부여에 대한 설문과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강화 정책에 대

한 설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재 공사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발주자는 서울특

별시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22명, 감리자는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103명, 그리고 원수급업자는 전체 509명으로서 현

장소장(28명), 관리감독자(275명), 안전관리자(206명)이 설문에 참가하였으며 하수급업자는 협력업체 소장과 팀장 103명,

근로자 131명과 기타 3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또한 설문에 답한 공사참여자의 담당업무 영

역은 토목분야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51.3%이며, 다음으로 안전 28%, 건축 9.9%, 전기 4.5%, 설비 4.1%, 그리고 기타

가 2.2%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Analysis of Survey Per each Construction Participants

공사참여자 빈도(n) 빈도계(n) 퍼센트(%)

발주자 공사관리관 22 22 2.50%

감리자
책임감리원 28

103 11.80%　
보조감리원 75

원수급자

현장소장 28

509 58.40%관리감독자 275

안전관리자 206

하수급자
현장소장 26

103 11.80%　
관리감독자 77

근로자 　근로자 131 131 15.00%

기 타 기타 3 3 0.30%

Table 2. Analysis of Survey Respondents' Business Area

공사참여자(n=781) 빈도(n) 퍼센트(%)

토목 401 51.3%

건축 77 9.9%

전기 35 4.5%

설비 32 4.1%

안전 219 28.0%

기타 17 2.2%

3.3 공사참여자 인식도 분석결과

(1) 안전관리 주도 및 기여도에 대한 분석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공사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사참여자 중 법적책임과 역할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공사참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공사참여자들의 주도 순위를 정하기 위해 1위부

터 5위까지 각각 복수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하나의 값으로 순위를 정하였다.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순위가 낮을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빈도와 곱한 값을 총점수로 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때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부여하면 순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설문분석에서는 10점

에서 2점차이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공사참여

자는 「원수급업자」가 7,1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하수급자」가 5,838점, 「근로자」가 4,602점, 「감리자」가

4,470점으로 분석되었고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계층 중 가장 낮은 점수의 공사참여자는 「발주자」로서 3,812점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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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관리 기여도 조사를 위해 공사참여자별로 공사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기여 정도에 따라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기입하여 답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원수급업자」가 32.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하수급자」가

19.64점, 「근로자」가 18.1점, 「감리자」가 15.74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전관리 기여도가 가장 낮은 공사참여자 역시

「발주자(14.1점)」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4 Reality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Initiative

Fig. 5 Reality Analysis of Degree of Contribution

on Safety Management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점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이 다른 공사참여자와 비교

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

전관리제도가 “원수급자(시공자) 선도의 안전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작업자 안

전의 확보방안을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협소하게 시공자만을 고용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공자(원수급자, 하수급

자)와 피고용인(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만을 명시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은 발주자와 감리자의

일부 안전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자 안전관리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2) 공사관리 주체 및 발주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분석

소속 현장에서 계약⋅설계⋅감리⋅품질⋅안전⋅원가 등 공사관리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참여자는

누구인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참여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설문하였다. 그리고 공사참여자 중 안전관리에 대한 영

향력 순위를 정하기 위해 1위부터 5위까지 각각 복수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하나의 값으로 순

위를 정하였다.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순위가 낮을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빈도와 곱한 값을

총점수로 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때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부여하면 순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설문분석에서는 10점에서 2점차이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공사관리

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참여자는 발주자가 6,4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감리자가 5,058점, 원수급자가

4,938점, 하수급자가 4,866점, 근로자가 3,628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6과 같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등 정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강화 정책에

관련 찬반 질문에 찬성 82.4%, 반대 17.6%로 조사되어 발주자의 보다 많은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

한 분석결과는 Fig. 7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안전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발주자인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재해예

방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공사 수행 중 무리한 공사조건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발주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바람직한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건설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역

할에 상응하는 책임이 분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안전의 책임이 지나칠 정도로 원수급자에게 집

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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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ality Analysis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fluencing Subject

Fig. 7 Contractors' Safety Responsibility

Reinforcement Policy Suggestions

4. 결  론

건설산업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역할이 다른 다수의 행

위주체들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공사목적물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원도급자인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활동 참

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재해 저감을 위해 공사참여자별 안전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과 공사참여자

의 안전활동 현황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현행 안전관련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설안전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한 결과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주체를 정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까지 대상을 넓혀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기존의 정책이 건설현

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현행 시공 단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공 이전 단계인 계획⋅설계⋅발주 단계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설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고용관계에 따라 원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

법은 발주자 및 설계자·감리자를 대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정부 부처가 각각의 법령

을 적용함에 따라 유기적인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부분에

서 중복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첫걸음이 제조업에서 출발

한 역사를 고려하였을 때 이와 생산방식이 상이한 건설사업의 수행방식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분리하여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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